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5 -     호

도로구간 변경 고시

  우리구 도로구간 변경 사항이 있어 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

제21조 규정에 의거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5.  10.  14.

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1. 고 시 일 : 2015. 10. 14.

2. 고시방법 : 구보, 구홈페이지, 게시판 등

3. 고시내용 : 도로구간 변경

  - ″북아현로1길″ 붙임조서 와 같음

4. 도로구간 및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

도로구간 및 도로명 
변경 신청

신청을 받은 
날부터

⇒
10일 이내

주민의견 수렴 
공고

주민의견수렴
한 날부터

⇒
30일 이내

도로명주소위원회 
심의

심의 마친 
날부터

⇒
10일 이내주소사용자의 5분의1 신청 14일 이상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

공고 및
신청인 통보 공고한

날부터
⇒

30일
이내

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 얻은 날로부터 
(동의 생략 포함)

⇒
10일 이내

고시 및 신청인 통보

주소사용자의 1/2 이상 변경사항 및 ․ 변경기준일

. 심의 결과

. 내용 및 절차
서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 동의 만료일부터

⇒
10일 이내

공고 및 신청인 통보

주소사용자의 1/2 이하 결과 통보  

  ※ 도로명 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 후 가능함. 

  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홈페이지(http://www.sdm.go.kr)를 참고  

     하거나 서대문구청 지적과(☎330-1078)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서대문구 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도면 1부.


